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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‘상가․빌딩 가격공시 추진...세금 폭탄 터지나’보도 관련

□ ’15년에 시행한 비주거용 연구용역의 결과는 강남구 등 17개 

시․군․구의  일부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나온 가격수치

로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기가 곤란해,

ㅇ 후속 연구를 통해 전국적인 가격모델을 산출할 예정입니다.

ㅇ 특히, 분석의 핵심자료인 과세정보* 활용에 애로가 있어 추정치를 

사용한 한계가 있습니다.

* 과세정보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

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·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말하며,

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(국세기본법)

□ 연구내용의 재산세 증가와 관련해서는 공시비율1), 세부담 상한제2)

등의 완충장치가 미반영된 예상치로서,

ㅇ ’05년에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도 완충장치(공정시장

가액비율3) 신설, 세부담 상한제 도입 등)를 둠으로써 세금을 전년도 

대비 10% 이내로 산정한 바 있습니다.

* 1) 주택공시제도 도입 시 과세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

결정한 비율(주택공시가격 = 조사·산정한 주택가격 *공시비율)



2) 재산세, 종부세 등 산정 시 직전연도 대비 세부담 증가분이 일정비율을

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한 제도(주택 105～130%)

3)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(과세표준=공시가격×공정

시장가액비율)

□ 한편,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여부는 연구용역과는 별개 

사항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, 도입과 관련하여 

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조선일보, 10.11. >

◈ 상가․빌딩 가격공시 추진...‘세금 폭탄’ 터지나

- 국토부, 도입 준비 내년 마무리
- 상업․업무용 부동산 가격공시가 시행될 경우 평균 재산세가 적게는
69%, 많게는 72% 정도 높아질 것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국토교통부 부동신평가과 정민승사무관(☎ 044-201-342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